
발급번호 :            호

추  천  서

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

생년월일 :                        

주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시무교회 :             교회

직    책 :             

위 사람은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로, 본 노회에 가입하여 

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따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마쳤기에 

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추천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               노회(직인)

               노회장                    (인)

            서  기                    (인)

          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시부장 귀하


